
울특별시 등포 립 술단체 운  일부개 안

심  사  보  고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. 2. 28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건 원회

1. 審査經過

가 출일자  월 일 . : 2011 2 10

나  출 자 등포 청장 . : 

다 회부일자  월 일 . : 2011 2 18

라 상 일자  . : 회 임시회 사회건 원회 차회  월 일159 4 (2011 2 24 )

               상  결

 2. 提案說明 要旨 안 명자 복지 장 용 ( : )

가 안 . 

립 술단체인 등포 립여 합창단  매  연주회를 개 하고 각종 경연  ❍

회에  좋   리고 있는 등 한 동  등포  상  드높

고 있 므 공자를 하고 당한 가를 지 하여 좀  높  수  합, 

창단  거듭날 수 있도  지원하여 등포 가 술  고에 있도  하고

자 함.

나 주요내용 . 

  ❍ 수당 여  지 상자를 지 자 주자에  , , 단원 객원출연자,  

안 항    ( 7 2 )

  ❍ 법 처에  한 알  쉬운 법   에 라 일부용어“ ”  

안     ( 1 , 3 , 4 , 5 , 6 , 7 )



 헌3. ( :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

  ❍ 본 안  항 술단원  수당  여  지원 상7 2  범 를 

하여 지원코자 출  안 임.

  ❍  월 일 창단  등포 립여 합창단  그동안 2005 8 26 각종 행

사 출연과 경연 회에  좋   거 어 민  생  함양과 

술 에 크게 여한 립여 합창단 지 자 주자에게 지원 , , 

하  수당  단원, 객원출연자 지 지원범 를 하여 한  수  높  

합창단  시키고자 하는 것임.

  ❍ 그 외 일부 항  를 법 처에  한 알  쉬운“  법   에”

     맞게 하 는 것  별다른 없 .

4. : 審査結課 原案 可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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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구조문 대비표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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